
■ 병역법 시행령 [별표 1의3] <신설 2021. 10. 14.>

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(제29조의3제1항 관련)

구 분 지정기준

조 직 

1. 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

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일 것

2.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업을 위한 전담 

부장, 기획 교사 및 예산담당관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

시 설

1. 임기제부사관 양성에 필요한 실험실습실, 교육실 및 기숙사 등 

제반시설을 구비할 것

2. 주특기 분야 군 기술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

할 것

교육과정
1. 학년 교육과정의 40퍼센트 이상을 군 기술교육에 편성할 것

2.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갖출 것

전문

인력

1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또는 이와 

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

보유할 것

2. 제1호에 해당하는 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갖출 것

재정

1.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

예산편성 및 재정집행 계획을 갖출 것

2. 임기제부사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업을 위한 구체적이

고 실천 가능한 투자 계획을 갖출 것


